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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

1. 관련

▪ 평생학습정책과-2913 · 2914(2019.4.25. ) 평생교육시설 및 학원 등의 민간자격 표

시의무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

▪ 평생학습정책과-7394(2019.10.28. )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촉구

및 안내자료 배포 협조 요청

2. 지방자치단체 소속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

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

우리부에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

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

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("표시" 및 "광고"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「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참조 )

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

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오니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주민을

대상으로 교육 또는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붙임 자료를 숙지할

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산하기관 등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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